
시간 기준의 공중보건통제 

시간 기준의 공중보건통제 (TPHC) 는 온도 대신 시간 (4시간) 을 식품 안전의 통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WAC 246-215 (03530)) 

TPH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과정을 설명하는 서면 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서면 

절차에는 TPHC를 적용할 메뉴 항목,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폐기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면 절차는 현장에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제공 가능해야 합니다. 

• 서면 절차는 담당자(PIC)에 의해 준수 및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TPHC 사용 절차 작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검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 보관 시작 시간 및 보관 종료 시간을 온도 기록 또는 라벨, 혹은 시간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방법을 통해 기록되어야 합니다.

• 시간 추적은 식품이 온도 제어 상태에서 벗어날 때 또는 안전을 위해 시간/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TCS)이 될 때 시작되어야 합니다.

▪ 식품이 냉장 보관에서 제거될 때 41°F 이하의 온도입니다.

▪ 최소 필요 온도로 완전히 조리된 이후 식품의 온도가 135°F 이상입니다.

▪ 즉시 섭취 가능한 식품을 잘라(토마토/양상추/멜론) TCS 식품이 됩니다.

▪ 상온보관 가능한 포장된 식품을 개봉하였으며, 포장지에 “개봉 후 냉장보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식품은 온도 제어 상태에서 벗어난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제공되거나 폐기되어야 합니다.

• 기록 또는 라벨이 없거나 잘못 표기된 식품이 존재한다면, 그 식품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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